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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

1 기 본 현 황

□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
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지방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안전예산 출자·출연

□ ☑ □ □ □ ☑ □ □ □ □

경상 투자

☑ □

□ 지역보조사업 형태 및 법령근거
지원형태 법령근거 보조금심의회 결과
사업보조 아동복지법 제59조

원안가결
운영비보조 민간지원

□ 사업 담당자
실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

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김상춘
2133-5165

이현숙
2133-5179

김경래
2133-5181

□ 사업개요

사업기간 ☑연례반복

사업위치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69길 106 서울특별시립동부아동상담소
(외 4개 시설)

총사업비 총
722,328천원

[국비]
361,164천원

[시비]
361,164천원

(보조율)
50 %

[구비]

사업내용

○안전에 문제가 있거나, 노후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신축, 증축,
개보수,
장비보강 등을 통하여 보호대상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
주거환경
제공

사업형태 □직접수행 □자치단체 보조 ☑민간이전 □출연출자 ☑민간위탁 □기타

사업시행주체 민간위탁 운영자 및 아동양육시설 등 운영 민간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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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예 산 설 명

구 분 2015년
예산액

2016예산액
(A) 2017예산(B) 증감 (B-A)

(B-A)*100/A

계 (x1,812,903)
3,056,335

(x2,241,528)
4,483,056

(x361,164)
722,328

(x△1,880,364)
△3,760,728

(x△83)
△83

민간자본사업보
조(이전재원)

(x-) (x-) (x240,164)
480,328

(x240,164)
480,328

(x-)

민간대행사업비 (x152,105)
263,105

(x543,500)
1,087,000

(x121,000)
242,000

(x△422,500)
△845,000

(x△77)
△77

□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

3 사 업 설 명

□ 사업목적
○안전에 문제가 있는 건물 및 노후화된 아동숙사 등을 개선하고,

필요장비를 구입하여 보호아동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 제공

□ 사업근거
○ 법령상 근거 : 아동복지법 제59조
○ 기타 근거(방침, 지침 등) : 「2015 아동분야 사업안내」보건복지부

지침

□ 사업내용
○ 지원대상 : 아동복지시설 48개소(양육35, 자립지원3, 보호치료3,

종합2, 일시보호5)중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, 노후시설
○ 사업기간 : 2017. 1월 ~ 12월
○ 지원기준 : 신·증·개축 1,270천원/㎡(설계비 불포함), 개·보수

485천원/㎡, 장비보강 지원한도액 범위 내

□ 예산 총괄 (단위 : 천원)

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

민간자본사업보조(이
전재원)

○민간아동시설 기능보강
480,328,000원

= 480,328천원

민간대행사업비 ○시립아동시설 기능보강
242,000,000원

= 242,000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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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사업내용 : 증개축 4개소, 개보수 7개소, 장비보강 2개소(소방설비 포함)
○ 총사업비 : 722,328천원

□ 추진경위
○○ 1961. 12. 30 아동복지법 제정

○ 1976. 09. 10 불우아동건전육성 대책 수립

○ 1981. 04. 13 아동복지법 개정

○ 2000. 01. 12 아동복지법 전면개정(법률 제6,151호)

○ 2004. 03. 2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(법률 제7,212호)

○ 2005. 01. 01 아동복지사업 중앙정부의 지방이양(분권 교부세

교부)

○ 2008. 12. 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(법률 제9,122호)

○ 2012. 08. 05 아동복지법 전부개정(법률 제11,002호)

○ 2013. 01. 2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(법률 제11,520호)

○ 2014. 01. 2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(법률 제12,361호)

○ 2015. 01. 01 아동복지사업 관련 중앙정부의 분권 교부세 교부

만료

○ 2015. 03. 2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(법률 제13,259호)

□ 중점추진사항(사업추진의 필요성)
○ 우선지원 시설

ㅇ 기존 양육시설이 아동보호치로시설, 자립지원시설 등으로 기능전환

추진시설

ㅇ 아동안전·건강을 위해 시급한 기능보강이 필요한 시설

- 석면안전진단결과 석면함유 건축물로 판정 받은 경우

- 소방·설비, 방염설비 및 전기·가스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

-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진달결과 위험도가 높은 시설

ㅇ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분산 수용시설

ㅇ 기존 아동양육시설의 성격에 방과 후 보호, 아동상담, 일시보호,

가정위탁, 입양,

급식, 프로그램 제공 등의 기능을 추가하여 시설 기능 다양화 추진

시설

ㅇ 기타 국가 및 서울시의 시책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시설

□ 사업추진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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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사 업 효 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□ 향후 기대효과

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

□ 2017년도 추진일정 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

계 722,328

기본계획 수립, 보조금
신청 및 집행, 집행 보조금

정산
2017.01~2017.12 722,328 민간법인 및 시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

○집행절차

- 기본계획 수립(시) ⇒ 보조금 신청(시설→자치구→시) ⇒ 보조금

집행(자치구)

⇒ 정산？보고(시설→자치구→시→복지부)

○ㅇ 보호아동에게 노후 아동복지시설 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주거 및

생활공간 제공

ㅇ 안전사고 등 재난으로부터 예방하여 안전한 생활 보장

2014년도
○ㅇ 증 개 축 : 서울SOS어린이마을 외 2개소 3,087,000천원

ㅇ 장비보강 : 은평천사원, 돈보스코센터 46,000천원

2015년도

○ㅇ 증개축 : 성애원 외 3개소 3,006,500천원

ㅇ 개보수 : 아동상담치료센터 외 4개소 477,272천원

ㅇ 장비보강 : 지온보육원 외 6개소 140,034천원

2016년도

○ㅇ 증개축 : 남산원 외 3개소 2,842,650천원

ㅇ 개보수 : 돈보스코자립생활관 외 9개소 1,315,206천원

ㅇ 장비보강 : 살레시오청소년센터 71,200천원

ㅇ 소방설비 : 청운지역아동복지센터 230,000천원

(단위 : 천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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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

2013
(x2,370,000)
4,740,000

(x-)
0

(x-)
487,000

(x3,951,648)
7,903,296

(x3,920,560)
7,841,121

(x-)
0

(x31,088)
62,175

2014
(x1,220,000)
2,440,000

(x-)
0

(x-)
346,500

(x1,566,500)
3,133,000

(x1,566,500)
3,133,000

(x-)
0

(x-)
0

2015
(x1,243,432)
2,486,864

(x-)
0

(x-)
569,471

(x1,812,903)
3,625,806

(x1,812,903)
3,625,806

(x-)
0

(x-)
0


